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소관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Ⅰ.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 산 현 액 : 5,058천원

❍ 징수결정액 : 8,869천원

❍ 실제수납액 : 1,724천원

❍ 미 수 납 액 : 7,145천원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비율은 19.4%(전연도 100%)임.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 납 액
(B)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5,058 8,869 1,724 7,145 19.4%

세외수입 5,058 8,869 1,724 7,145 19.4%

　 임시적세외수입 5,058 8,869 1,724 7,145 19.4%

　　 기타수입 4,388 1,724 1,724 - 100.0%

그외수입 4,388 1,724 1,724 - 100.0%

지난연도수입 - 7,144 - 7,145 -

　　　 지난연도수입 - 7,144 - 7,145 -



2. 세출결산

❍ 예 산 액 : 1,648,122천원
❍ 예산현액 : 1,648,122천원
❍ 지 출 액 : 1,414,431천원
❍ 불 용 액 : 233,690천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14.2%(전연도 16.4%)가 발생

- 불용사유별 금액으로는 예산집행잔액 2억3천3백만원임.

<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세출결산 총괄 >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율
(%)

총 예 산 1,648,122 1,414,431 - 233,690 14.2

사 업 예 산 계 1,146,493 962,108 - 184,384 16.1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381,040 271,955 - 109,084 28.6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381,040 271,955 - 109,084 28.6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18,000 15,919 - 2,080 11.6

　　　감사활동지원및감사의투명성제고 334,803 227,999 - 106,083 31.9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28,237 28,037 - 200 0.7

　시정 청렴도 향상 153,906 133,780 - 20,125 13.1

　　시정 청렴도 향상 153,906 133,780 20,125 13.1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90,580 76,087 - 14,763 16.2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45,200 42,173 - 3,026 6.7

　　　온라인시민청원사이트서울천만인소유지보수 17,856 15,520 - 2,336 13.1

　안전도시 서울 구현 131,510 121,331 - 10,178 7.7

　　안전시스템의정상가동및안전위해요인사전제거 131,510 121,331 - 10,178 7.7

　　　명예시민호민관 운영 39,940 39,922 - 17 0.1

　　　안전,일상감사및하도급감사활동강화 91,570 81,409 - 10,160 11.1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480,037 435,040 44,996 9.4%



가. 예산 이용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 전용 : 해당사항 없음.

다. 예산 이체 :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의 변경사용 : 해당사항 없음.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사항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해당사항 없음.

사. 국고보조금 집행 : 해당사항 없음.

3. 기금결산 : 해당사항 없음.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예산현액(A) 지출액(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율
(%)

　　공무원행동강령을바탕으로클린,부조리신고 활성화 327,580 314,591 - 12,988 4.0

　　　부조리신고 보상 5,000 5,000 - - -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70,640 67,814 - 2,825 4.0

　　　공익제보활성화및공익제보자지원 251,940 241,776 - 10,163 4.0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86,310 62,013 - 24,296 28.2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86,310 62,013 - 24,296 28.2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 운영 66,147 58,436 - 7,710 11.7

　　　기강감찰 운영 66,147 58,436 - 7,710 11.7

일 반 예 산 계 501,629 452,323 - 49,305 9.8

　기본경비 501,629 452,323 - 49,305 9.8



4. 채권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사항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사항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2018년도말 감사위원회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 신규취득 등 4백만원
❍ 당해연도말 1억 2천 6백만원으로
❍ 총 수량 70개, 현재액은 1억 2천 6백만원임.

< 2018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

(단위:수량-개, 금액-천원)

구분
2017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8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69 1 - 1 - - - 70

금액 121,226 4,818 - 4,818 - - - 126,044

일반회계
수량 69 1 - 1 - - - 70

금액 121,226 4,818 - 4,818 - - - 126,044



Ⅱ. 검토 의견

1. 세입결산

○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의 세입은 전년(2017회계연도, 977만원) 대비

9.2%가 감소된 887만원이며, 모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당초 세입예산

편성액(506만원) 대비 75.3% 증액된 887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72만원을

수납하여 19.4%의 징수율(미수납액 714만원)을 보이고 있음.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 납 액 미수납액 수납율

합 계 5,058 8,869 1,724 7,145 19.4%

세외수입 5,058 8,869 1,724 7,145 19.4%

　 임시적세외수입 5,058 8,869 1,724 7,145 19.4%

　 　 기타수입 4,388 1,724 1,724 - 100.0%

그외수입 4,388 1,724 1,724 - 100.0%

지난연도수입 - 7,145 - 7,145 -

　 　 　 지난연도수입 - 7,145 - 7,145 -

○ 감사위원회는 예산편성액(5백만원) 대비 수납률은 34.1%(172만원)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714만원으로 징수결정액(887만원) 대비 미수납률이 80.6%에

달하고 있음.



○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은

438만 8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172만 4천원만을 징수결정 하였으며,

지난연도 수입은 714만원을 전액 징수하지 못한 것에 따른 것임.

감사위원회는 과년도 평균 세입액으로 예산을 추계하고 있으나, 예산현액

대비 과소징수 항목에 대한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예산추계 방법 및 산출기초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예산액 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
세외수입 5,058 1,724 34.1% 8,869 7,145 80.6%

임시적세외수입 5,058 1,724 34.1% 8,869 7,145 80.6%

기타수입 4,388 1,724 39.3% 1,724 - 0.0%

그외수입 4,388 1,724 39.3% 1,724 - 0.0%

감사담당관 4,388 1,563 35.6% 1,563 - 0.0%

안전감사담당관 - 161 순증 161 - 0.0%

조사담당관 670 - 0.0% - - -

지난연도수입 - - - 7,145 7,145 100%

<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 중 ‘그외수입’ 현황 >
(단위:천원)

소관부서 세목명 부과세부내역 과세금액 비고

합계 1,724,290

감사담당관 그외수입

2017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집행잔액 380,840 수납

연가보상비 반납 368,070 ″

부양가족 변동사항 지연신고에 따른 가족수당 반납 20,000 ″

2017년 전문관 수당 오지급분 환수 788,710 ″

안전감사담당관 그외수입

고용산재보험 오납보험료 반환 5,390 ″

12월 초과근무수당 과지급 반납 134,300 ″

2017년 민사소송 재산조회 신청수수료 등 소송비용 예치금 일부환급 26,980 ″

< 2018회계연도 ‘그외수입’ 징수현황 >
(단위:원)



○ ‘그외수입’ 징수항목 중 반납(연가보상비 반납, 가족수당 반납, 초과근무수당 과지급 반납)과

반환(고용산재 보험 오납보험료 반환) 및 환수(전문관 수당 오지급분 환수)는 감사위원회가

잘못 지급하여 발생한 반납액으로, 타부서를 감사하는 부서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수당 등의 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함께 규정에

따른 예산집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수입’의 결산은 그동안 징수관인 재무국(세무

과)에서 담당해 왔으나, ① 부서별 세입결산의 연속성 부재, ②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저조, ③ 지난연도수입의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 불가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2018회계연도부터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부서

(분임징수관)에서 결산하도록 변경하였음1).

○ 감사위원회의 ‘지난연도 수입’은 안전감사담당관 1건(157만원), 조사담당관

2건(451만원, 106만원)으로 총 3건에 714만원임.

예산액 수납액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
징수결정액 미수납액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률

세외수입 5,058 1,724 34.1% 8,869 7,145 80.6%

임시적세외수입 5,058 1,724 34.1% 8,869 7,145 80.6%

기타수입 4,388 1,724 39.3% 1,724 - 0.0%

그외수입 4,388 1,724 39.3% 1,724 - 0.0%

지난연도수입 - - - 7,145 7,145 100%

감사담당관 - - - - - -

안전감사담당관 - - - 1,573 1,573 100%

조사담당관 - - - 5,571 5,571 100%

<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 중 ‘그외수입’ 현황 >
(단위:천원)

1) “비징수관 지난연도수입 결산기준 변경 계획”(2016.8.) 재무국(세무과) 



○ 특히 조사담당관의 ‘지난연도 수입’은 과년도에 소송비용을 부과하여 현재

체납 중인 2건으로, 1건(4,511천원)은 압류조치로 채권 확보하였고, 나머지

1건(1,059천원)은 2005년에 소송비용을 부과한 것으로 채권 소멸시효(10

년, 2015년 소멸)가 이미 경과했음에도 불과하고, 2018회계연도도 아닌

2019회계연도에 결손처분(2019.4.) 처리하였음.

○ 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에서는 과년도 세입이 없다는 이유로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을 편성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연도 수입

714만원을 징수결정하고도 전액 미징수하여 다음연도(2019년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는 등 지난연도 수입이 방치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는 체납액 관리 및 징수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한 심층 분석과 다양한 체납세액 징수방안을 강구하는 등 적극적인

세입징수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세출결산

○ 감사위원회의 예산현액은 총 16억4천8백만원으로, 이중 14억1천4백만원을

집행하여, 불용률은 14.2%(2억3천4백만원)수준이며, 서울시 전체 불용율(2.1%)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바,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총 예 산 1,648,122 1,414,431 233,690 14.2%

사업예산 계 1,146,493 962,108 184,384 16.1%

일반예산 계 501,629 452,323 49,305 9.8%

< 2018회계연도 감사위원회 세출 총괄 >
(단위:천원)

○ 특히, 다음 6개의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이유로 매년 불용이 반복되고 있어,

예산편성 및 집해에 대한 심도있는 점검과 대책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사업명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사무관리비 5,000 2,925 2,075 41.5%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사무관리비 240,729 138,062 102,667 42.6%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포상금 12,600 1,085 11,515 91.4%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사무관리비 38,150 30,395 7,755 20.3%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사무관리비 81,310 57,018 24,292 29.9%

기강감찰 운영 공공운영비 11,376 7,992 3,384 29.7%

< 감사위원회의 불용 현황 >
(단위:천원)



가. 과도한 예산의 불용

1)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사업은 공직기강 점검 및 실적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 비용으로 편성한 ‘사무관리비(5백만원)’를

41.5%(207만원) 불용 처리하였음.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18,000 15,920 2,080 11.6%

　사무관리비 5,000 2,925 2,075 41.5%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6,995 6 0.1%

　포상금 6,000 6,000 - 0.0%

<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집행현황 >
(단위:천원)

○ 감사위원회는 불용사유를 계획에 없던 감사(지방공공기관등채용비리전수조사등)

추가로 공직기강 관련 워크숍을 축소하여 실시한 것으로 2017회계연도와

같은 불용의 사유로 제출하고 있음.

※ 감사위원회는 2017년도에도 감사계획 외 감사로 워크숍 예산을 전액불용하였음.

※ 사무관리비(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 불용사유 : 「투자출연기관 감사부서

워크숍, 2018. 10. 22.」계획 수립 후 연간 감사기본계획에 없던「지방공공기관

등 채용비리 전수조사」추가 실시로, 전수조사 기간 내인 2018. 11. 20. 시행된

워크숍 행사를 계획 대비 축소하여 추진.

※ 2017 사무관리비(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 불용사유 :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

별점검, 퇴직건설기술자 경력신고 특별점검 등 계획에 없던 감사추가로 연말 계

획했던 공직기강 관련 워크숍을 실시하지 못함.



○ 워크숍은 공무원 청렴도 향상이라는 정책목표의 하위 사업으로 공무원의

청렴도로 그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며, 성과를 초과달성(달성률 102%)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 2018회계년도 “공무원 청렴도 향상” 정책사업목표 달성현황 >

○ 그러나, 서울시 청렴도는 총 5개 등급2) 중 4등급으로 여전히 하위 수준이며,

워크숍은 미실행과 축소시행을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사업

목표를 초과달성하였다고 제출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낮은 목표 설정, 사업성격과 맞지 않는 평가지표 등으로 사업의 적정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바, 사업별 객관적 평가지표 설정을 통해 각

사업의 성과평가 후 개선 및 강화 또는 축소 및 폐지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짐.

○ 공직기강 관계관 워크숍은 공직기강 확립방안 발표 및 토론, 공무원 행동

강령 강의 등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그 동안 목적에 맞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사업의 성과가 낮거나, 반복적 불용 사업에

대해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예산편성 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도부터 청렴도 평가를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변경하였음.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 평가

4등급(▲1) 4등급(-) 4등급(-) 3등급(▲1)

평 가 자(배점비율) 민원인(60%) 소속직원(25%) 전문가, 시민, 기자 등(15%)

< 2018 서울특별시 청렴도 평가 결과 >

종합청렴도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2017년 2016년 2015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7년 2016년 2015년

1
충남
(8.07)

경남
(7.83)

대전
(7.60)

충남
(8.39)

경남
(8.13)

대전
(7.73)

경남
(8.26)

경남
(8.63)

부산
(8.87)

경남
(7.18)

경남
(7.12)

서울
(6.66)

2
경남
(8.05)

충남
(7.63)

경남
(7.59)

인천
(8.26)

충남
(8.06)

경기
(7.72)

부산
(8.17)

부산
(8.47)

경남
(8.84)

경기
(7.05)

충남
(6.84)

경기
(6.56)

3
울산
(7.91)

대전
(7.41)

부산
(7.59)

세종
(8.25)

경기
(7.63)

부산
(7.60)

강원
(8.13)

충북
(8.34)

제주
(8.60)

충남
(6.88)

경기
(6.8)

경남
(6.53)

4
제주
(7.84)

부산
(7.41)

충북
(7.44)

울산
(8.21)

부산
(7.58)

충북
(7.56)

제주
(8.12)

제주
(8.33)

전북
(8.45)

울산
(6.74)

강원
(6.49)

울산
(6.5)

5
인천
(7.77)

경기
(7.36)

경기
(7.41)

경남
(8.17)

대전
(7.57)

경남
(7.54)

울산
(8.03)

대전
(8.24)

충북
(8.42)

전남
(6.74)

경북
(6.43)

부산
(6.48)

6
경기
(7.77)

울산
(7.33)

전북
(7.37)

제주
(8.12)

전북
(7.53)

세종
(7.47)

충남
(7.99)

울산
(8.04)

울산
(8.16)

강원
(6.65)

충북
(6.42)

전북
(6.48)

7
강원
(7.76)

전북
(7.23)

충남
(7.36)

경기
(8.10)

세종
(7.5)

인천
(7.46)

충북
(7.95)

경기
(8.01)

대전
(8.15)

부산
(6.59)

전남
(6.41)

대전
(6.46)

8
전북
(7.71)

충북
(7.23)

울산
(7.28)

부산
(8.07)

광주
(7.41)

충남
(7.44)

대전
(7.83)

충남
(7.97)

강원
(8.12)

세종
(6.59)

대전
(6.4)

전남
(6.41)

9
부산
(7.69)

광주
(7.19)

세종
(7.26)

광주
(8.03)

울산
(7.39)

대구
(7.41)

전북
(7.76)

대구
(7.93)

경기
(8.05)

충북
(6.58)

서울
(6.4)

충남
(6.38)

10
세종
(7.68)

세종
(7.08)

대구
(7.20)

전북
(8.01)

경북
(7.31)

광주
(7.40)

대구
(7.76)

전북
(7.9)

충남
(8.03)

광주
(6.46)

부산
(6.39)

강원
(6.34)

11
광주
(7.63)

대구
(7.05)

광주
(7.16)

강원
(7.91)

인천
(7.23)

제주
(7.33)

전남
(7.57)

인천
(7.89)

서울
(7.97)

전북
(6.45)

대구
(6.38)

경북
(6.32)

12
대전
(7.57)

제주
(7.03)

인천
(7.15)

대전
(7.83)

충북
(7.15)

서울
(7.29)

인천
(7.56)

서울
(7.87)

인천
(7.95)

인천
(6.44)

울산
(6.32)

세종
(6.28)

13
전남
(7.50)

강원
(6.99)

서울
(7.06)

전남
(7.82)

서울
(7.09)

울산
(7.28)

광주
(7.56)

강원
(7.63)

광주
(7.94)

경북
(6.42)

전북
(6.32)

광주
(6.27)

14
충북
(7.43)

인천
(6.94)

제주
(7.05)

서울
(7.65)

강원
(7.07)

전북
(7.25)

경기
(7.51)

전남
(7.6)

대구
(7.68)

대전
(6.33)

광주
(6.22)

대구
(6.27)

15
대구
(7.37)

서울
(6.92)

강원
(7.04)

대구
(7.57)

대구
(7.06)

전남
(7.06)

서울
(7.31)

광주
(7.53)

세종
(7.57)

서울
(6.31)

세종
(6.19)

충북
(6.23)

16
서울
(7.21)

경북
(6.71)

전남
(6.89)

충북
(7.52)

제주
(7.04)

강원
(6.96)

경북
(7.29)

세종
(7.47)

전남
(7.57)

대구
(6.29)

인천
(6.18)

인천
(5.74)

17
경북
(7.15)

전남
(6.65)

경북
(6.36)

경북
(7.35)

전남
(6.97)

경북
(6.68)

세종
(6.97)

경북
(6.15)

경북
(7.47)

제주
(6.22)

제주
(6.05)

제주
(5.56)

< 2017년 이전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순위 및 점수 >



2)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 “감사활동의 지원 및 감사 투명성 제고” 사업은 공익감사단 등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토록 하여 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억4천만원)’의 42.6%(1억2백만원)를 불용처리 하였음.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334,803 227,999 106,804 31.9%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974 19,864 110 0.5%

　사무관리비 240,729 138,062 102,667 42.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00 27,710 790 2.8%

　특정업무경비 45,600 42,363 3,237 7.1%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집행현황 >
(단위:천원)

○ 불용 처리한 ‘사무관리비’는 공익감사단(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의

수당, 감사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워크숍을 위한 예산으로, 계획에 없던

감사(중앙정부 요청사항 수행, 비리채용 특별점검 등) 수행으로 자체감사를 축소한 것

을 불용의 사유로 제출하고 있음.

※ 2018 사무관리비 불용사유 :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등 중앙정부 요

청사항 수행으로 연초 계획 대비 자체감사 물량 감소 등

※ 2017 사무관리비 불용사유 : 시비보조사업 모티터링에 주로 사용 계획된외부

전문가 감사참여수당 (2억원)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퇴직건설기술자

경력신고 특별 점검 등 계획에 없던 감사추가에 따른 시비보조사업 모니터링 축

소로 집행부진



내역 예산현액 집행실적 집행잔액 불용률

○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48,000 29,760 18,240 38.0%

-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50,000원*6명*25회 22,500 13,950 8,550 38.0%

- 위원회 안건 검토 수당 150,000원*6명*25회 22,500 13,950 8,550 38.0%

- 교통비 20,000원*6명*25회 3,000 1,860 1,140 38.0%

○ 외부전문가(공익감사단) 감사참여 수당 182,729 108,302 74,427 40.7%

○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 워크숍 10,000 - 10,000 100%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중 ‘사무관리비’ 세부내역별 집행현황 >

(단위:천원)

※ 감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의 불용 : 당초 연간 25회 개최를 예정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명절, 하계휴가, 하반기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 현안업무 발생 등

에 따라 축소개최

※ 감사위원회 위원 직무 워크숍 불용 사유 : 당초 2018하반기 워크숍을 추진

계획 했으나,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등 현안업무 발생으로 미실시

○ ‘외부전문가(공익감사단 등) 감사참여 수당(1억8천만원)’은 ‘사무관리비(2억4천

만원)’의 7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의 감사요청을 수행하기 위해

자체 감사 및 점검 축소에 따른 미실행으로 예산의 40.7%(7천4백만원)를

불용 처리하였음.

○ 본 사업은 ‘공익감사단 확대 구성·운영 계획(2016.11)’에 따라 공익감사단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2년 연속(2017년, 2018년)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다는 점은 감사위원회가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중한 것은 아닌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달성했는지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본 사업은 감사위원회의 첫 번째 정책목표인 ‘소통협치 감사기능 강화 및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속해 있으며, 평가의 기준은 ‘감사 및 점검에

참여한 시민 전문가 수’로 정하고, 목표를 초과달성(111%)한 것으로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음.

○ 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감사계획 및 사업을 취소하여 막대한 예산을 불용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이율배반(二律背反)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가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사업추진과

평가를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감사위원회는 각종 외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서울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독임제 감사관에서 합의제 감사위원회로 조직체계를 변경하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시장 산하에서 시장직속기관으로 변경하였으나,

정부의 요청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연초에 계획한 감사계획 및 사업까지

취소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정부의 감사

관련 요청사항이 있을 시 정부로부터 감사인력 파견 및 감사시기 조정

등으로 감사계획에 따른 자체감사의 시행을 우선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민전문가’ 관련 정책사업목표 달성현황 >



※ 감사위원회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의 성과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감사요청과

자체감사 간 우선순위 판단에 있어 지속적으로 정부의 요청을 우선하고 자체감사를

지연·취소한 것은 감사위원회가 서울시의 감사기구가 아닌 사실상 감사원 또는

정부에 예속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감사

위원회는 서울시 정책과 사업에 집중하여 당초 수립한 성과계획의 충실한 이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시민전문가 참여를 통해 감사인력의 양적증가와 더불어 질적 향상 및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를 정확히 계획하고, 적정한

인력을 산출할 수 있도록 공익감사단의 효율성 등에 대한 재평가와 그에

맞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불용 처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조정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 확보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소계 감사참여 자문참여

활동건수 참여인원 지급수당 활동건수 참여인원 지급수당 활동건수 참여인원 지급수당

소계 68 278 169,761 44 218 152,514 24 60 17,247

2016년 11 27 13,370 5 9 7,600 6 18 5,770

2017년 30 143 85,289 17 111 75,762 13 32 9,527

2018년 27 108 71,102 22 98 69,152 5 10 1,950

< 2016년~2018년 공익감사단 활동 실적 >
(단위:천원)



3)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은 청렴시책 전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포상금’의 91.4%(1천1백만원)를 불용 처리하였음.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90,850 76,087 14,763 16.2%

　사무관리비 48,750 48,482 268 0.5%

　국외업무여비 20,000 17,360 2,640 13.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500 9,160 340 3.6%

　포상금 12,600 1,085 11,515 91.4%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집행현황 >
(단위:천원)

○ ‘포상금’은 하정청백리상의 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을 포상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는바, 본 포상금의

본래 취지를 상실하고, 단순한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통계목/세부내역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포상금 12,600 1,084 11,515 91.4%

· 하정청백리 포상 9,000 0 9,000 100%

- 대상 = 5,000천원 * 1명 5,000 0 5,000 100%

- 본상 = 2,000천원 * 2명 4,000 0 4,000 100%

· 청렴활동 포상 3,600 1,084 2,515 69.9%

- 청렴활동 직원참여 포상 3,600 1,084 2,515 69.9%

<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중 ‘포상금’의 세부내역별 집행현황 >
(단위:천원)



○ 하정청백리상은 조례에 따라3) 수상 목적에 적합한 자가 없으면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는 직원 간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포상금

집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본 사업은 매년 예산액을 축소하고 있으나, 불용 처리하는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책임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통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8포상금 12,600 1,085 11,515 91.4%

2017포상금 13,400 5,156 8,244 61.5%

2016포상금 15,000 7,596 7,404 49.4%

2015포상금 15,000 9,601 5,399 36.0%

< 최근 4년간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중 ‘포상금’ 집행현황 >
(단위:천원)

※ 2018년 포상금 불용사유 : 2018년도 하정청백리상 공모 결과 2명이 추천되었으

나 공적내용이 취지에 부족 또는 부적합하여 위원회 의결로 미선정

※ 2017년 포상금 불용사유 : 하정청백리상 심사위원회 의결 결과 대상1명 본상 2명

중 본상 1명만 선정하여 불용액 발생

※ 2016년 포상금 불용사유 : 하정청백리상 추천자 심사결과 "대상"수상적격자가

없어 "대상" 없이 "본상"만 2명 선발하여 예산 불용됨

※ 2015년 포삼금 불용 사유 : 하정청백리 포상 심사결과 '대상' 적격자없어 포상

금 일부 미집행('본상' 3명 수여함)

3)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선정절차) ②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청렴·결백성과 헌신·봉사성 및 공·사생활의 건실

성, 건전사회 기풍조성 기여 등을 기준으로 심의하여 하정 청백리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다

만, 수상 목적에 적합한 수상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특히, 본 사업의 포상금은 91.4%를 불용처리하면서, 사무관리비는 99.5%,

시책업무추진비는 96.4%를 집행하였으며, 국외업무여비는 86.8%를

집행하는 등 본 사업의목적과 수단의 주객이 전도된 전형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하겠음.

○ 부수적으로 “청렴도평가 및 청렴시책평가” 사업 중 포상금은 반부패 우수

기관을 포상하려는 사업이나, 공직선거법 에 따라 투자출연기관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전례답습적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세밀한 사업계획에 따른 실소요액만 예산으로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통계목/세부내역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포상 5,200 5,100 100 1.9%

- 최우수 1,000,000원 * 2개 기관 2,000 2,500 △500 △25.0%

· 우수 500,000원 * 4개 기관 2,000 2,000 0.0%

· 장려 300,000원 * 4개 기관 1,200 600 600 50.0%

< “청렴도평가 및 청렴시책평가”의 ‘포상금’ 중 반부패우수사례 포상 집행현황 >
(단위:천원)

4)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 활동 강화” 사업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예방중심의 안전감사와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안전점검의 외부전문가 참여 수당을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현액(3천8백만원) 대비 20.3%(770만원)를 불용처리하였음.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91,570 81,409 10,161 11.1%

　사무관리비 38,150 30,395 7,755 2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700 16,626 74 0.4%

　특정업무경비 36,720 34,388 2,332 6.4%

< “안전, 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 강화” 집행현황 >
(단위:천원)

○ 사무관리비는 3개의 세부항목(안전감사 사례집 제작, 안전현장 점검 피복비,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는

예산현액(1천8백만원) 대비 43.3%(8백만원)를 불용처리하였음.

통계목/세부내역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 18,450 10,462 7,987 43.3%

- 안전점검 외부전문가 참여 150,000원*7명*9회 9,450 5,600 3,850 40.7%

- 공정한 하도급문화정착을 위한 자문회의수당 지급
150,000원 * 5명 * 4회

3,000 2,100 900 30.0%

- 안전감사 교육자료 인쇄비 6,000원*1,000부 6,000 2,762 3,237 54.0%

< “안전,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강화” 중 ‘사무관리비’ 하위사업 집행현황 >

(단위:천원)

○ 감사위원회는 자문·회의 수당(불용률 30.%)에 대한 불용사유(기술자문 필요

사안 감소)만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외에도 외부전문가 참여 수당(불용률

40.7%), 안전감사 교육자료 인쇄비(54.0%) 등에서도 예산액 대비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하위사업의 예산편성 시 주요 사업의 예산과 연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만을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하위사업들도 성과관리 체계에 편입하여 성과 중심의 사업추진이 요망된

다고 하겠음.

5)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는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신고 유도 및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예산현액(8천1백만원) 대비

29.0%(2천4백만원)를 불용처리 하였음.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86,310 62,013 24,297 28.2%

　사무관리비 81,310 57,018 24,292 29.9%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0 4,995 5 0.1%

<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집행현황 >
(단위:천원)

○ 불용 처리의 이유는 전년도와 같은 내용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법령의 개정에

따라 편성하지 않아야 할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처리 한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예산만을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2018회계년도 사무관리비 불용사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사전에 정보제

공동의서를 제출한 수시신고대상자에 대한 금융정보 사전제공 통보비용 대폭 감

소로 잔액 발생



※ 2017회계연도 사무관리비 불용사유 :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사전에 정보

제공동의서을 제출한 수시신고 대상자에 대한 금융통보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

게 되어 예산집행이 저조

산출기초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 150천원×7명×11회 11,550 4,343 7,206 62.4%

재산등록 신고서식, 회의자료 등 ○ 1,750천원×11회 19,250 19,096 154 0.8%

금융거래 정보제공 우송료 ○ 2천원×2천명×4.05명×5통×0.8×0.2 12,960 3,097 9,862 76.1%

위원 심사활동비 ○ 150천원×7명×11회 11,550 7,100 4,450 38.5%

< “안전,일상감사 및 하도급감사 활동강화” 중 ‘사무관리비’ 하위사업 집행현황 >

(단위:천원)

6) 기강감찰 운영

○ “기강감찰 운영”은 공직기강 감찰 활동을 위한 사업이며, 기강감찰팀의 차량

연료비인 ‘공공운영비’는 불용률이 29.7%(집행잔액 338만원) 수준임.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강감찰 운영 66,147 58,436 7,711 11.7%

　사무관리비 42,771 38,444 4,327 10.1%

　공공운영비 11,376 7,992 3,384 29.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12,000 - 0.0%

< “기강감찰 운영” 집행현황 >
(단위:천원)



○ “기강감찰운영”의 ‘공공운영비’(차량연료비)는최근 5년평균불용률이 45.2%이며,

유가하락과 감찰환경의 변화(원거리→근거리)를 불용사유로 제출하고 있음.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예산액 13,446 14,523 14,523 14,523 12,284 11,376

집행액 7,363 8,646 7,472 5,121 7,585 7,992

불용액 6,083 5,877 7,051 9,402 4,699 3,384

불용률 45.2% 40.5% 48.6% 64.7% 38.3% 29.7%

< 최근 5년간 “기강감찰 운영” 중 ‘공공운영비’의 불용률 현황 >
(단위:천원)

2018년 불용사유 : 공직기강 감찰활동 여건 변동 등에 따른 예산집행 저조(지속적인 유

가 하락 및 차량운행 감소,본청 및 서소문 별관에 대한 감찰강화)

2017년 불용사유　: 공직기강 감찰활동 여건 변동 등에 따른 예산집행 저조(지속적

유가 하락 및 차량운행 감소, 본청 및 서소문 별관에 대한 감

찰강화)

2016년 불용사유 :　1ℓ당 1,985원이었던 단가가 1,309원으로 유가 대비 30%

이상 하락하여 예산 집행이 저조하였음.

2015년 불용사유 :　유가 급락(14년 단가 1,666원/L 대비 203원/L (12.2%)하

락) 및 감찰환경 변화(원거리->근거리)에 따른 집행잔액

2014년 불용사유 : 동 예산은 차량연료비로서 예산편성당시 리터당 2,017원(휘발

유)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난해 유가하락 등의 사유로 비

용이 절감된 측면이 있음

< 최근 5년간 “기강감찰 운영” 중 ‘공공운영비’의 불용사유 >



○ 공공운영비(차량연료비) 불용의 원인이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사유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단지 전례답습적 예산 과다편성, 부적정한 예산운용

뿐만 아니라 기강감찰 활동의 위축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찰의 환경변화에

대응한 근본적인 체계 변경 등 기강감찰 활동 강화를 위한 방안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구분
합 계 본관 및 별관 본부·사업소 투자·출연기관 자치구

감찰내역 조치결과 감찰내역 조치결과 감찰내역 조치결과 감찰내역 조치결과 감찰내역 조치결과

소계 1,681 45 242 2 814 35 244 2 381 6

2018 497 12 40 - 217 8 52 - 188 4

2017 653 15 66 1 353 12 113 - 121 2

2016 531 18 136 1 244 15 79 2 72 -

< 2016년~2018년 기강감찰 활동 실적 >
(단위:건)

나. 실소요액을 기반으로 한 예산편성 필요

○ 감사위원회의 예산집행 현황 중 보상금 및 구조금(659.8% 초과지출), 기본

사무용 종이류(154.8%~393.3% 초과지출), 소규모 수선비(1585.2% 초과지출)

등은 예산편성액 대비 과다한 규모로 지출하고 있는바,

본 항목들이 사업에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타 업무를 위해 초과

지출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여지가 있으며, 실소요 수량 및 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한 과다지출을 지양하고, 사업추진의

필수경비 및 필수예산의 적정규모를 재산출하여 실소요액을 기반으로 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세부사업 통계목 편성내역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청렴도평가 및 청렴시책평가 사무관리비 반부패 청렴우수사례
발표 및 시상운영 3,200 20,023 △16,823 625.7%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
제보자 지원

기타보상금 보상금및 구조금 20,000 131,954 △11,954 659.8%

감사담당관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소규모수선비 230 3,646 △3,416 1585.2%

감사담당관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 종이류 870 3,426 △2,556 393.8%

안전감사담당관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 종이류 700 1,372 △672 196.0%

조사담당관기본경비 사무관리비 기본사무용 종이류 927 1,435 △508 154.8%

< 과다지출 사업현황 >
(단위:천원)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정 찬 일


